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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19대 선거구획정안은 인구 상하한선이 각각 31만406명과 10만

3469명으로 인구편차는 2.93:1이었다. 이에 따라 인구가 37만3629명인 파주시와 인구 

32만329명인 원주시를 각각 갑·을선거구로 분할하였다. 다음은 제19대에서 새롭게 

분할된 파주시와 원주시의 선거구 지도이다(<그림 4>).15) 

한편 남해·하동선거구(10만4342명)와 사천선거구(11만4077명)를 사천·남해·하동

선거구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인구수 10만5636명인 담양·곡성·구례군선거구를 지자

체 별로 해체하여 인접한 3개의 선거구에 각각 편입시켜 순천·곡성(30만3630명), 광

양·구례(17만6883명), 담양·함평·영광·장성(18만6400명) 선거구로 재획정하였다. 

다음 <그림 5>는 이와 같이 통합된 지역구들의 선거구 형상이다.  

결과적으로, 최종 통과된 선거구획정안은 3개 선거구가 늘어나고 2개 선거구가 통합

되어 결과적으로는 제18대보다는 1석(세종시 신설)인 증가된 총 246개의 지역구가 획

정되었다. 이러한 선거구의 형상을 평가해보면 실제 조밀성 지수가 상당히 낮은 수준

을 보이고 있다. 다음 <표 5>는 제19대 총선에서 새롭게 통폐합 또는 분할되어 형성된 

8개 선거구의 둘레측정지수(PCI)와 분산측정지수(DCI)를 측정한 결과이다. 섬이나 해

안선을 낀 지역들은 조밀성이 낮은 반면, 원이나 사각형의 형태를 띤 지역들은 비교적 

높은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러한 신설 선거구들의 조밀성 수

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휘원 2013에서 재인용).

15) 파주시 을선거구 획정에서 비무장지대 접경 등 주민이 거의 거주하지 않은 장단면과 진서면

은 제외되었다.

<그림 4> 제19대의 새로운 분할 선거구(파주시갑·을선거구와 원주시갑·을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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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19대의 새로운 통합 선거구(사천남해하동, 순천곡성, 담양장성영광함평, 구례광양) 

<표 5> 제19대 총선의 신설 선거구 조밀성 측정 

유형 선거구명 PCI(둘레측정지수) DCI(분산측정지수)

분할선거구

파주시갑

파주시을

원주시갑

원주시을

.205

.257

.233

.188

.439

.418

.329

.494

통합선거구

사천/남해/하동

순천/곡성

광양/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029

.300

.225

.077

.276

.435

.295

.408

주:   조밀성 수준을 .20 이하(매우 낮음), .20~.40(낮음), .40~.60(보통), .60~.80(높음), .80 

이상(매우 높음)으로 분류

출처: 강휘원(20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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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구획정의 과제  

1. 선거구획정의 조밀성 기준 강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에서는 위의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

이 2015년 1월 말 인구기준으로 35개 선거구의 분할 및 24개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며, 이들의 경계선 조정 및 인접하는 선거구들의 경계선 변화까지 포함하면 선거구

획정에 따른 정치적 갈등은 극심할 것이며, 나아가 의석수의 증가 또는 감소가 이루어

지면 그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넘어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밀성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실제 제20대 총선의 인구편차 기준이 2:1로 결정됨에 따라, 실제 경계선

을 변화를 가져오게 될 2가지 가상적 사례를 살펴본다. 현행 연구는 2015년 1월말 인

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수 246석을 고정한다고 가정할 때에 평균인구수는 20만8711

명, 인구 상하한선은 각각 27만8281명과 13만9141명이다.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분구해야하며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와 통폐합을 해야 한다.  

1) 선거구가 인구하한선(13만9141명)에 미달하여 통합되는 경우  

<그림 6> 및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는 중구 및 성동구을선거구가 통

폐합의 대상이 된다. 우선 중구선거구는 인구하한선에 미달로 인접하는 선거구와 통

합을 시도해야 하는데 경계선의 인접 측면에서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와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 종로구와 용산구 가운데서 인구수나 경계선의 인접 길이 및 생활권 측면

에서 종로구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로구나 용산구이든지 2개의 

선거구가 통합되는 경우에 각각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해 다시 2개로 분구해야 하며 의

석수는 2석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만약 중구가 성동구(현행 2석)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인구는 42만3920명으로 상한선을 넘어 다시 분구하는 경우 중구성동구갑·을선거구

로 명칭을 부여받게 되고 의석수는 1석이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의석이 감소하는 획

정안이 수용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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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구가 인구상한선(27만8281명)을 초과하여 분할되는 경우  

성동구는 현재 제20대를 위한 인구수에서 갑구는 15만8567명이지만, 을구는 13만

7302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해 자체적으로 다시 조정이 필요한 상태로, 성동구 총인구

가 29만5959명으로 다시 분할해야 할 대상이다. 이 경우 가장 작은 변화(가장 작은 저

항을 예상함)를 초래하고 조밀성 측면에서 증가하거나 감소 차이가 적을수록 바람직

<그림 6> 서울 중구선거구의 통합 사례

<그림 7> 제19대 성동구갑·을선거구의 제20대에서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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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상 정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이 국회에서 수용될 가능

성은 거의 없다(강휘원 2002; 윤종빈 2013). 

따라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방지하고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개혁방

향은 선거구획정을 담당할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립적 절차 및 기준을 채택하여 

지역 간·정당 간 공정한 대표성의 결과를 산출하도록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다. 국

회로부터 독립적인 선거구획정 기관을 설치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 선거구를 충분한 시

간과 정보를 가지고 획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획정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강휘원 2002; 김종갑 2012). 중앙 선거구획정기관은 광역시·도 및 시군구 기관 

지부를 운영하면서 소속 담당자들은 인구 동등, 지역공동체, 지세, 교통, 행정구역 경

계선, 형상의 조밀성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한 지역조사를 통하여 각 시·도 별, 선거구 

별 예비지도를 작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수렴하여 획정위 위원들

에게 보고하며, 의견의 수용 또는 거절하는 내용이나 이유를 공개하는 절차를 취하여 

획정과정의 민주성, 명확성 및 공개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선거구획정 기관의 활

동, 운영 및 중립적 절차 등의 적용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중앙

선관위 소속으로 하고 그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획정위의 

결정을 국회가 수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3. 선거구의 명칭 전환과 생활권·교통을 고려한 행정구역 분할 허용 

행정구역 경계선 분할 금지 원칙(공직선거법 제25조)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공동체

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 원칙은 헌재의 인구편차 2:1 판결과 같이 인구대표성 

기준이 강화되면서 행정구역의 경계선을 유지하면서는 선거구 간 인구 균형을 유지하

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거구 간 투표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

한 경우 지역공동체를 크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구역 분할을 법률로서 허용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자치구의 경계선 분할은 물론, 인구가 희

박한 농어촌 지역에서도 행정구역의 미분할로 인하여 인구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며 

실제로 의원의 대표성 저하와 주민의 정치 무관심을 높이는 경향이 발생해 왔다(강휘

원 2004). 이러한 행정구역 분할은 실제로 15대에서도 4곳, 16대에서도 4곳에서 발생

한 바 있다. 

2003년 7월 2일에는 여야 의원 27명이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삭제를 제안하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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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동아일보 2003/07/04).16) 만약 향후에 이러한 내용의 법률이 

채택된다면 인구하한선에 미달되는 선거구의 경우 인접하는 행정구역의 읍·면·동 인

구를 끌어올 수 있어 더욱 강화된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적합하게 인구 불균형을 상

당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다. 행정구역 분할 금지원칙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공동체

성의 유지인데, 이 특성은 급속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 및 도시화로 인하여 정당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또한 제도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1990년대 이후 시군 통폐

합으로 인한 도농 복합도시의 급격한 증가로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지역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형성된 선거구의 유지보다는 중립적인 선거구획정 기관이 

인구수, 조밀성, 지형, 교통,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지역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

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구획정의 가장 큰 장

애는 지역구의 명칭이다. 지역의 이름을 선거구 이름으로 붙이기 때문에 설령 한 선거

구가 생활권, 지형 또는 교통 등에서 일체감이 없어도 이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

며, 이것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 선거구의 지역공동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외

국(미국, 일본 등)의 예와 같이, 광역시·도 안에서 지역구 이름을 번호로 붙이는 방법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번호를 붙인다고 해서 전혀 연관이 없는 지역을 모자이크식으

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선거구획정 기관이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면서 강화

된 인구기준에 따라 선거구 경계선을 획정하게 한다.  

4. 광역시·도에 인구비례 의석수 할당 – 과소·과대 대표의 시정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개의 경우 광역시들은 광주를 제외하고는 할당지역구

수가 실제 인구비례 지역구수의 반올림(또는 반내림) 효과보다도 더욱 적은 수의 선거

구를 가지고 있어 과소 대표되는 반면, 도의 경우는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반올

림(또는 반내림) 효과보다도 더 많은 수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어 과대 대표되고 있다. 

이것은 인구비례 할당수를 반올림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떤 창조적(의도적) 반올림이 

16) 그러나 이러한 제안의 순수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유권자 꿔주기’ 등의 비난 여론이 뒤따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물리적 여건과 유권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법자의 자의적인 선거구획정, 

즉 여러 형태의 게리맨더링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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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획정 당국의 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오류를 허용하기 때문이다.17) 이러한 

도농 간 투표의 등가성 강화를 위해서는 획정기관으로 하여금 광역시나 도에 인구 비

례하여 할당될 수 있는 선거구수를 더욱 고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5. 광역시·도 의석수 배분의 이원적 기준 적용 난제  

선거구획정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이원적 인구기준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종종 제기

되어 왔는데, 이는 인구가 감소하여 의석수가 줄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 도시들

이 위치한 도의 주민 또는 출신 의원들에게서 자주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하나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기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근본적인 형평성의 문제이다. 이 도농 간 이원적 기준의 적용은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광역시·도에 의석수 배분의 문제이

다. 첫째, 이원적 기준의 문제로, 의석수의 가장 기본적인 배분 기준은 인구수인데 의

원은 당해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며 나무나 땅 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만

약 여기에 다른 기준으로 면적도 고려한다면,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거니와 지역이 작

은 광역단체들의 저항이 뒤따를 것이다. 또한 이원적 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어

떠한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겠는가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가 어렵다.

① 일괄적인 광역시·도의 구분으로 도농 구분?  

② 지자체 일정 인구수(50만-행정구 구분 기준 또는 100만) 이상 도농 구분?  

③ 일정 인구밀도 또는 도시화 비율로 도농 구분?

④ 자치구·시와 군 단위 지자체로 도농 구분? 

둘째, 형평성의 문제로서, 수평적 및 수직적 형평 개념 가운데서 헌법 제11조의 정

치적 평등성은 수평적 형평 즉,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써 국민 누구나 동등한 

투표의 가치와 선거 권리를 향유하여야 하는데, 이원적 기준의 적용은 이 헌법원칙에 

17) 여기서 창조적 반올림이라 함은 예를 들어, 위의 <표 4>에서 제19대의 강원도의 경우 인구

비례에 의하면 7.43석이며 반내림의 결과 이론적으로 7석을 배정받아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9석을 할당받았다. 따라서 7.43석을 9석으로의 반올림은 수학적인 반올림이라기보다는 지

역사정을 고려한 창조적 반올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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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한다고 판단된다. 

6.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지역대표성 보완  

비례대표제도 자체는 도농지역의 인구수에 따른 의석불균형을 일정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레이파트(Lijphart 1994, 146)는 전국 선거구 차원의 비례대표제는 인구 불균

형을 ‘전적으로 제거’(entirely eliminate)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예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으며 어느 정도는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루즈모어-한비 지수(Loosemore-Hanby index)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의

석수 재분배효과를 실증 분석한 강휘원(2007)에 따르면, 한국의 비례대표제가 일본의 

비례대표제보다도 의석불균형 정도가 약간 낮게 나온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것을 일반

화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는 전국을 1개 선거구로 하지만 연구의 편의

상 비례의석수를 광역시도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직접적 비교

로 우월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만의 

인구불균형을 일정 부분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의 권역별 비

례대표제는 의원들을 일정 당해 권역(지역)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전국을 대표하는 한

국의 전국구 비례대표제보다도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또

한 이 연구는 이러한 비례대표제 의석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인구불균형 효과를 더 많

이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의원들의 생존이 걸린 선거구획정의 본질적인 특성은 정치적이지만, 이러한 특성들

을 가능한 탈정치화하며 중립적인 절차와 기법을 도입하여 투표의 등가성과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대표성을 강조해 왔던 한국

의 선거구획정은 과거 자의적으로 오용되면서 오히려 지역구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지

18)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인 반면, 일본은 

전국을 11개의 권역으로 분할하고 각 정당의 득표를 각 권역별로 집계하는 동트(d’Hondt)식
으로 계산하여 배분한다(강휘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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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공동체 중심의 지역대표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모순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중립적 선거구획정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리적인 생활공동체(동질성)를 

중심으로 인구수, 지형에 따른 선거구 형상의 조밀성 등을 고려하면서 정당 간의 경쟁

(형평성, 투표수에 따른 의석수 확보의 대응성)을 유도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안을 작

성하고 국회는 이를 최종 획정안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러 

점에서 선거구획정위는 단순히 위원들의 일시적이고 비전문적이며 참고적인 의견 제시

를 위한 회합이 아니라, 정치적 바람막이 역할뿐만 아니라 전문성, 기술성을 갖춘 상설

기관으로 변모해야 하며,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구획정까

지 다루는 역할이 다시 강조된다. 이러한 획정기관의 책임 아래에서 각 시·도에 할당

되는 의석수의 비율 역시 기본적으로 인구수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구 간 

인구 비율을 헌재에서 결정한 인구편차 2:1 미만으로 정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행정구역을 통합 또는 분할하는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민

주주의 사회의 다원성으로 인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의 수

립은 어렵지만, 다수가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고 그 

원칙 위에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

가 현행 연구에서 제기된 선거구획정의 기본 과제와 방향에 대한 실현방안들을 지속적

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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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hancement of Territorial Representation in the 
Electoral Redistricting for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Hwi-Won Kang | Pyeongtaek University

This study addresses the necessity of fair redistricting to fulfill the current 

population deviation criterion of 2:1 recently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mproving the characteristics of territorial representation. In order to discuss 

the direction of redistricting for the 20th General Ele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tandards that can enhance representation, such as compactness of electoral district 

shape and maintenance of local communities like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living 

areas. First, the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institutional reforms 

to ensure fair redistricting and then explores the changes in the number of electoral 

districts that can occur with the 2:1 criterion. Second, it tracks key issues of population 

and territorial representation, which have been disputed in Korean redistricting efforts. 

Third, it discusses ways to strengthen territorial representation of electoral districts. 

Specifically,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n independent redistricting commission 

to prepare a redistricting proposal with adequate time that consider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such as local community solidarity, equal population, and compactness 

of shape when drawing the boundaries of electoral districts. The adoption of a reg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ould improve territorial representation. The 

National Assembly’s role in adopting these redistricting proposals as final ones is an 

important step in the direction for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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